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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메타평가방법을 통해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메타평가 모형(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

성(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메타평가 구성요소 최종안은 모든 

평가지표가 타당성 판단기준으로 중앙값(3.0) 이상이고, Cronbach α 계수가 0.6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체제론적 관점에서 고용영향평가 시스템에 대한 메타평가 구성요소로서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

행, 평가결과, 평가활용의 5개 영역, 16개 항목, 68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최종 확정된 메타평가 모형

을 적용하여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방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양적 분석방법을 주요 수단으로 하고, 2차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 및 참여관찰 

경험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평점이 낮은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 관련 전문가심층조

사(FGI))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주제어: 고용영향평가제도, 메타평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보원, 체제론적 접근

Ⅰ. 서 론

최근 일자리가 국정 운영의 핵심전략으로 부각되면서 국가의 경제･사회정책의 기조가 

기존의 산업 중심에서 성장･일자리 연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

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용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복지 등 정부정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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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대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정부 정책이 고용에 미

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와 자치단체가 정책 수립 시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

용으로 ｢고용정책기본법｣이 2009년 10월 9일에 개정됐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10년 

상반기에 지역전략산업 진흥,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등 5개 과제를, 하반기에는 국토해

양부 소관 4대강 사업 등 2개 과제를 중심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이

러한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는 고용영향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등 고용

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

책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고용영향평가의 대상 및 유형이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평가 즉, 고용영향평가의 메타평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평가시스템 자체의 발전방향을 탐색하여 질 높은 평가 활동이 이루어

지기 위한 학문적 담론이 형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평가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개발되어 국내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메타평가방법을 

통해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메타

평가 모형 초안을 작성한 후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적합성 검증을 통해 메타평가 모형을 설

계하였으며, 둘째로 확정된 메타평가모형을 고용영향평가제도에 직접 적용하여 메타평

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메타평가 결과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전

문가심층조사(FGI)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조사, 설문조사, 참여관찰, 전문가심층조사(FGI)를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고용영향평가의 개요

고용영향평가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정책의 분석･평가)이다. 

동조 제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

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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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조 제 2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

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

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경제･산업정책 및 사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고용창출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경제･산업정책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분석하

는 제도이다(안경애 외, 2011).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정책의 고유 목표 달성도

･ 사업목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사업집행의 적절성
･ 사업 목표 달성도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성평가

정성･정량평가

정책의 고용 연계성
･ 사업목표의 고용과 연계가능성
･ 사업집행과 고용 연계성

정성평가
정성평가

고용영향 분석･평가
･ 정책으로 인해 창출되는 최대 일자리의 양
･ 정책 시행에 따라 창출된 일자리의 양
･ 정책 개선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의 양과 질

(거시적분석)
(미시적분석)

자료: 고용영향평가 시행매뉴얼, 고용노동부, 2010.2.

<표 1>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고용영향평가의 유형은 <그림 1>과 같이 자체평가, 요청평가, 선정평가로 구분된다. 첫

째,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소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요청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고용부장관에게 요청하여 평가하는 것이

다. 셋째, 선정평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심의한 정책에 대

하여 고용부장관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요청평가는 정책의 사전･중간･사후평가가 

가능한데 반해, 선정평가는 정책의 중간･사후평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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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용영향평가의 유형

국가･지방자치단체 

(자체 고용영향평가 실시)

중앙부처
지자체

(평가요청)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고용노동부장관
(평가여부 결정)

고용영향평가센터 
(분석평가 실시)

평가결과
통보 평가요청기관

고용노동부장관(
평가대상 선정)

고용영향평가센터 
(분석평가 실시)

고용정책심의회 
(평가결과 심의)

평가결과
통보 해당기관

    자료: 제26차 고용정책심의회자료에서 발췌.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선정절차는 먼저, 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가 각 정부부

처, 지방자치단체,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일반국민, 국책연구기관, 고용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대상사업 pool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과제(안)를 마련한다.1) 마지막으로,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2) 

고용영향평가방법은 다양한 정량･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고용 및 일자리증감을 분석

한다. I-O모형, PSM 분석 등 정량적 방법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분석하고, 

실태조사, FGI 등 정성적 방법을 통해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정책과 고용의 연계성 분

석 및 정책대안을 도출한다. 즉 고용영향평가방법은 주요 정부정책이 국민경제와 전체산

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거시경제모형과 I-O모형이 있고, 직접적 수혜자(기관, 

사업체)와 공급망 연계구조(협력자, 협력업체 등)의 직접･간접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실태

조사로 크게 구성된다.

경제･산업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기본 취지와 목적은 특정정책이 가지는 고유한 

임무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유정책 목표와 고용성과 목표를 함께 높일 

1)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과제 선정을 위해 고용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

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다.

2)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정책,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정책 등이 심의대

상이다.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은 전체를 대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

가대상 정책이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고 이를 모두 분석･평가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만을 선정하여 분석･평가하되,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는 연구계획서에
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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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고용친화적인 정책 개선을 모색하는 데 있으므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경제･산업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정책

의 고유목적을 존중하면서 비슷한 정책 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다수의 정책대안들 가운데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및 판단근거를 제

공할 수 있다. 둘째,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각종 경제･산업정책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

는 일자리의 규모, 일자리 구조 및 특성에서의 변화 등을 예측함으로써 경제･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연계에 필요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경제･산업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정착화는 경제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 및 일자리창출을 중시하는 정책패러다임 모색, 그리고 경제･산업정

책과 고용관련 정책들이 협의･조정되는 정책거버넌스의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윤윤규, 

2009). 

2. 메타평가의 개요

메타평가의 개념은 메타평가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질 수 

있다. Orata(1940)는 메타평가를 평가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evaluation)라고 정의하였

고, Scriven(1969)은 메타평가(meta-evaluation)라는 용어를 창안하였다. 평가의 환류기능을 

강조한 Dror(1971)는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라고 이해하여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Cook 

& Gruder(1978)는 메타평가를 평가 자체에 대한 경험적인 총괄평가라고 개념 정의하였다. 

Stufflebeam(1981)은 메타평가는  ‘평가 자체의 강점･약점･평가의 전반적인 효용성･정확

성･타당성･실현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판단적･비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Larson & Berliner(1983)는 메타평가의 시스템적 측면을 강조하여 전체적인 평가시

스템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즉 평가의 투입(input), 과정(process), 결과(outcome)에 대한 평

가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 반면, Chelimsky(1985)는 메타평가를 평가결과의 종합(evaluation 

synthesis)이라고 하며 메타평가의 개념을 최협의로 이해하였다. 

국내학자들의 경우에도 이찬구(2004)는 메타평가를 형성평가와 총괄평가의 수행 중 또

는 수행 후에 평가 기조, 평가 자원, 평가 수행, 평가 활용 등 평가 활동의 내용과 결과 및 

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정책 평가의 질을 제고하여 결과 활용을 증진시키려는 활동으로 광

의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의하였다. 박종수(2003)는 메타평가를 평가에 대한 평가로 정의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평가활용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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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체적인 평가체계, 절차 및 활용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고 있다. 류영수 외(2007)는 

평가대상을 평가수행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시스템을 포함시켰고, 이를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평가의 가치와 장점을 확인하는 사후적 의미의 총괄

적 메타평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외에 홍형득(2000)은 평가에 대한 평가, 김명수(2000)는 

상위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였다. 문영세(2001)는 메타

평가 혹은 상위평가의 용어를 사용하여 평가체계 혹은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로 정의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메타평가의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메타평가의 유형을 최협의, 협의, 광

의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 메타평가의 유형 및 주요 내용

구 분
메타평가 개념
(대표적 학자)

메타평가 대상 주요 내용

최협의
평가결과의 종합

(Chelimsky)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대한 재분석

협의
경험적 총괄평가에 대한 평가

(Cook & Gruder)
경험적 총괄평가 평가의 오류, 조작, 타당성 검증

광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

(Stufflebeam, Larson & Berliner)
평가시스템 전반 평가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평가

자료: 김병철(2009: 23).

첫째, 최협의로 볼 때 메타평가는  ‘평가결과의 종합’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Chelimsky, 1985; 노화준, 1993). 이 경우 메타평가의 대상은 기존 평가로부터 얻어진  ‘평

가결과’가 되며, 이러한 평가결과에 대한 재분석이 메타평가의 주요 내용이 된다. 메타평

가를 통해 특정평가 결과가 올바르게 해석되었는지, 특정평가 결과가 추후에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둘째, 메타평가를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할 때는  ‘경험적 총

괄평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협의의 개념 정의는 체계적인 조사설계를 이용하여 사

업 참가자들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행한 경험적 총괄평가에 대한 평가만을 메타평

가로 지칭한다. Cook & Gruder로 대변되는 이 견해에 따를 경우, 메타평가의 대상은 경험

적 총괄평가가 되며, 평가에 사용된 자료의 오류, 조작 여부, 결과 해석의 타당성 등을 평

가하게 된다. 따라서 협의의 메타평가 개념에는 평가시스템 중 과정과 결과까지 메타평가

의 대상이 확장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메타평가의 개념은 광의적인 개념

으로서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많은 학자들이 대개 평가의 평가로 정의하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모형의 설계 및 적용   265

여 평가성과 또는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정의를 하고 있다(Scriven, 

1969; Dror, 1971; Stufflebeam, 1974; Larson & Berliner, 1983). 평가의 환경, 투입, 과정, 결

과, 환류 등 평가시스템 전반이 메타평가의 대상이 되고, 평가시스템 및 절차에 대한 포괄

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찬구(2004), 박종수(2003), 문영세(2001)의 연구도 평가의 요소

들을 정리했고 그 구체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평가전반에 걸친 요소

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평가를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포괄적 평가’로 이해한다. 이에 따라 메타평가란  ‘평가의 기능 및 활용을 제

고하기 위하여 평가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그 가치와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모형에 의해 수행하는 평가’로 정의한다(김병철, 2009; 류영수 외, 2009).

3.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부합하는 메타평가 선행연구 분석을 위해 

여러 유형의 메타평가 연구 중 ‘제도평가’에 적용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

해서는 먼저 메타평가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평가단위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

제까지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는 전무하고 본 연구가 최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

류를 통해 제도평가를 대상으로 한 메타평가의 선행연구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메타평가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메타평가에 대한 개념 정의, 구성요소 등 메

타평가에 대한 이론연구와 실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적용시킨 메타평가 사

례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메타평가의 사례연구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즉, 제도평가, 사업평가, 기관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메타평가의 대상이 된 

평가가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대상으로 하느냐, 기관 전체에 대한 ‘기관평가’를 

대상으로 하느냐, 개별제도에 대한 ‘제도평가’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선행연구를 정

리하면 <표 3>과 같다. 먼저 메타평가에 대한 이론연구를 한 대표적인 국내학자로는 이찬

구(1997)와 김명수(2000; 2003) 등이 있다. 사업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로는 홍형득

(2002), 박종수(2003), 김태훈(2006), 류영수외(2007)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기관평가에 대

한 메타평가 연구로는 임상옥(2003), 이찬구(2004), 황병상･강근복(2005)의 연구 등이 있

다. 마지막으로 제도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로는 문영세(1997), 이찬구(2003), 문영세

(2005), 홍성걸 외(2007), 류영아(2007), 윤상오(2011)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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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메타평가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구 분 학 자 주요 연구내용 메타평가의 구성요소

메타평가
이론

이찬구(1997)
메타평가 개념화 및 구성요소, 평
가모형설계

평가기조, 평가자원, 평가수행, 평가활용

김명수(2000)
메타평가 개념화 및 하위 구성요
소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효과

사례
연구

사업평가

홍형득(2002) 선도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상황, 집행, 결과, 활용

박종수(2003) 정보화사업
평가상황,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및 
활용

김태훈(2006) 국입중앙극장의 운영사업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및 
활용

기관평가

임상옥(2003)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시설평가 평가자원, 평가수행, 평가결과, 평가활용

이찬구(2004)
산업기술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
기관

평가기조, 평가자원, 평가수행, 평가활용

황병상외(2005)
기초기술연구회의 정부출연연구
기관

평가기획,  평가수행, 평가결과 및 활용

오영균(2011) 산업기술연구회에 대한 평가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결과

제도평가

문영세(1997) 한국심사평가제도
평가가치, 평가투입, 평가방법과 조정, 평가
활용

이찬구(2003) 영국의 부처간 과학기술평가제도 평가기조, 평가자원, 평가수행, 평가활용

문영세(2005) 국방부 중심의 정부업무평가제도
평가투입, 평가방법과 조정, 평가결과의 활
용

홍성걸외(2007)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특정평가
제도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산출

류영아(2007) 지방자치단체 메타평가시스템 평가여건, 평가투입, 평가과정, 평가산출

류영수외(2007) 기술영향평가 평가기획, 평가수행, 평가결과 및 활용

황명구외(2009)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시스템
평가상황요소, 평가자원요소, 평가수행요소, 
평가결과요소, 평가활용요소

윤상오(2011) 정보화평가
평가주체(조직),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방
법, 평가활용(목적), 평가근거(법제도)

자료: 이광희(2009: 59)를 보완하여 재구성.

메타평가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를 통해서는 메타평가 모형 또는 구성요소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중

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Stufflebeam(1981)은 메타평가의 유형을 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로 구분하고 메타평

가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논의하였으며, 메타평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으로서 기술적

합성(technical adequacy), 유용성(utility), 효율성(efficiency)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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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내적･외적타당성(internal/external validity), 신뢰성, 객관성 등의 평가항목이 포함되며, 

유용성 기준에는 적실성(relevance), 중요성(importance), 범위(scope), 신용성(credibility), 적

시성(timeliness), 보급성(pervasiveness)이 포함된다. 그리고 효율성 기준으로 비효과성

(cost-effectiveness)을 제시하고 있다.

Scriven(1969)은 메타평가를 기반(foundations), 하위평가(sub-evaluations), 결론(conclusions)

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기반(foundations)에는 배경과 맥락(background & contex), 

기술과 정의(descriptions & definitions), 소비자(consumers), 자원(resources), 가치(values) 등의 

평가항목이 포함되며, 하위평가(sub-evaluations)에는 절차(process), 산출물(outcomes), 비용

(costs), 비교(comparisions), 일반화 가능성(generaliability)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결론영역

(conclusions)에는 중요성(significance), 권고(recommendations), 보고서(reports) 등의 평가항

목이 포함된다.

Larson & Berliner(1983)는 메타평가에 대한 개념을 평가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로 확대

하였을 뿐 아니라, 메타평가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메타평가를 투입(input), 

과정(process), 결과(outcome)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투입(input)에는 평가예산/평

가기간/평가시기/평가자, 사업실시자/사업특성, 평가방법론 및 평가설계, 관련자와 평가

목적, 기존자료/이론모형/예상결과 등의 평가항목이 포함되며, 과정(process)에는 평가방

법의 절차/평가보고서 양식, 평가자-사업실시자간 상호관계, 평가자에 대한 인식/평가자

원의 재분배, 평가설계･평가관련자의 변화가능성/의사소통 등의 평가항목이 포함된다. 

그리고 결과영역(outcome)에는 사업의 지속성, 사업절차의 수정여부, 사업대상집단의 참

여 결정 등의 평가항목이 포함된다. 이러한 평가항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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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외 선행연구에 나타난 메타평가의 영역과 항목

연구자 평가영역 평가항목

Stufflebeam
(1981)

기술적합성
(technical

 adequacy)

내적･외적 타당성(internal/external validity)
신뢰성(reliability), 객관성(objectivity)

유용성
(utility)

적실성(relevance), 중요성(importance), 
범위(scope), 신용성(credibility),
적시성(timeliness), 보급성(pervasiveness)

효율성
(efficiency)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Scriven
(1969)

기반
(foundations)

배경과 맥락(background & contex)
기술과 정의(descriptions & definitions)
소비자(consumers), 자원(resources), 가치(values)

하위평가
(sub-evaluations)

절차(process), 산출물(outcomes), 비용(costs)
비교(comparisions), 일반화가능성(generaliability)

결론
(conclusions)

중요성(significance), 권고(recommendations), 
보고서(reports)

Larson &
Berliner
(1983)

투입
(input)

평가예산/평가기간/평가시기/평가자, 사업실시자/사업특성, 평가방법론 및 
평가설계, 관련자와 평가목적
기존자료/이론모형/예상결과

과정
(process)

평가방법의 절차/평가보고서 양식, 평가자-사업실시자간 상호관계, 평가
자에 대한 인식/평가자원의 재분배
평가설계･평가관련자의 변화가능성/의사소통

결과
(outcome)

사업의 지속성, 사업절차의 수정여부, 사업대상집단의 참여 결정

자료: 오영균(2011: 356).

이상의 국내외 선행 연구와 비교해볼 때 본 연구에서 구성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 메타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평가환류기능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 제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메타평가의 기본 

목적에 충실한 설계를 도모하였다. 평가결과요소로는 평가결과 도출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보고서의 충실성으로 평가항목을 배치하였다. 또한 평가환류요소로는 평가결

과 공개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환류성, 평가결과의 확산성으로 평가항목을 배치하였다.

둘째, 메타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충실하게 설계하였다.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

우 자칫 연구자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국내외 메타평가 선행연

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성요소 초안 작성에 반영하였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

된 메타평가 모형 초안에 대해 고용영향평가 전문가에 의한 적합성(타당성 및 신뢰성) 검

증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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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고용영향평가제도의 고유한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설계하였다.3) 

Ⅲ. 분석의 틀 및 연구 방법

1. 분석의 틀

메타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메타평가모형이 평가대상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

어야 한다. 메타평가 논리모형은 기본적으로 투입과 과정 및 결과 간의 상관관계와 인과

관계를 연결하는 틀로서, 주요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한 것이다. 선

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의 메타평가 모형에 관한 접근법은 대부분 

체제론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메타평가 모형 개발 역시 

고용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궁극적 목

적이므로 체제론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환경, 투입, 전환, 산출 및 환류의 제요소가 상호 작용함으로써 전

체적인 흐름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고(황병상･강근복, 2005: 126), 체제 그 자체뿐

만 아니라 환경요소까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평가에 관련된 대부분의 요인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는 포괄성이 있으며(김태훈, 2006: 90), 특히 체제론적 접근법의 흐름과 본 연구에

서 다루고 있는 고용영향평가의 진행 과정이 유사하여 제도의 이해와 단계별 문제점의 진

단 및 메타평가결과의 활용에도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체제론적 접근법에 근거한 선행연구들의 메타평가 모형들을 종합하여, 본 논문에서는 

메타평가 논리모형의 주요 구성요소를 평가환경,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평가활

용 등 다섯 개의 범주로 대별하여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3) ‘평가 연구진의 질적 전문성 및 경험 여부’, ‘평가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 ‘기존 고용영향평가 관련 각

종 데이터(DB)의 보관 및 활용 용이성 여부’, ‘평가대상 선정기준의 명료성 여부’, ‘사전평가, 중간평가, 사

후평가가 사업특성에 맞게 시행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하는 평가지표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고용영향평가

시스템을 메타평가 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 관련 전문가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반영하여 고안된 특성화

지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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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논리모형

고용영향평가 실시

평가환경 ➡ 평가투입 ➡ 평가수행 ➡ 평가결과 ➡ 평가환류

✜평가목적의 
타당성

✜평가제도의 
명확성

✜평가대상의 
합리성

✜평가인력의 
적정성

✜평가예산의 
합리성

✜평가자료의 
충실성

✜평가조직의 
적합성

✜평가방법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적정성

✜평가시간의 
적정성

✜평가결과
  도출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보고서의 

신뢰성

✜평가결과
공개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환류성

✜평가결과의 
확산성

첫째, 평가환경요소는 평가활동 전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로써 평가수

행과 관련된 제반 선행 활동들을 의미한다. 즉, 평가의 필요성 및 평가목적에 대한 근거와 

평가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가능한 내외부적인 환경요소를 망라하는 기본적인 요소

이며 메타평가 자체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준거이다(황명구 외, 2009).

둘째, 평가투입요소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동원되는 유･무형의 각종 

자원을 의미한다. 평가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과 질은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의 질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는 메타평가에서 매우 중요하다(박종수, 

2003; 김태훈, 2009; 김병철 2009). 

셋째, 평가수행요소는 실제로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상의 활동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

가 수행에 필요한 내용과 수행상의 절차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평가수행의 내용

적인 사항은 기존 메타평가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인식되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진 분야 중의 하나이다(김명수, 1993; 이찬구, 1997; 김태훈, 2009). 

넷째, 평가결과요소는 평가를 통해 획득된 정보들에 대하여 평가결과의 이용자들의 입

장에서 평가결과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다. 평가과정을 통

해 얻어진 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타당성이 담보되어야만 평가결과를 피평가자들이 수용

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영향평가제도에서 

핵심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황명구 외, 2009, 김선희 외, 2010, 류영수 외, 2007; 김병

철 2009). 

다섯째, 평가환류요소는 체제적 모형에 생명력을 가져다준 ‘사고의 혁명’이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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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체제적 모형에서 평가환류는 평가과정으로부터 산출된 평가결과를 재활용하는 과정

으로서, 평가결과를 능동적으로 평가과정에 재투입해 체제가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

속적으로 기능토록 하기 때문이다. 결국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과정 없이는 평가결과는 단

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활용되지 

않으면 그 정보는 무의미하고(김태훈, 2009), 평가결과를 정책 활동 전반에 다시 활용하는 

것이 평가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황명구 외, 2009).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체제론적 관점에서 고용영향평가제도 전반을 평가하기 위한 메타평가 모형

을 설계하고, 확정된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메타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를 수행하는 전 

과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세 단계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메타평가 모형의 설계나 이를 적용하여 메타평가를 실

시하는 단계 모두 문헌연구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즉 문헌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성요소들로 메타평가 모형을 결정하고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특정 

평가시스템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김순남(2002), 임성옥(2003), 류영수(2007), 임옥진(2007)의 연구에서는 메타평가 모

형의 설계 시에 문헌연구와 면접 및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 하였다. 다만 이 연구들은 모형의 설계 뿐 아니라 결과 도출에 있어서도 설문조사에 의

한 양적 분석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메타평가 결과가 점수로 제시되어 명료한 장

점이 있으나 평가대상 시스템의 구체적인 문제점 분석이나 개선방안 제시에는 취약하다

(김병철, 2009: 144).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메타평가 연

구단계별로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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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단계별 분석방법

연구단계

메타평가 모형 설계 메타평가 실시 개선방안 도출

분

석

방

법

문헌
연구

전문가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접 및 

심층조사(FGI)
(주요 수단) (주요 수단)

2차 자료 
분석

참여
관찰 
경험

참여관찰
경험

(보조 수단) (보조 수단)

먼저 고용영향평가시스템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위한 메타평가 모형의 설계 단계에서

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메타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메타평

가 모형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면서 고용영향평가의 제도특성을 적

절히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영향평가의 특성에 

적합한 메타평가 논리모형을 설정하고, 이 논리모형의 주요 구성요소(평가영역)와 그 하

위구성요소(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분석,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는 일차적으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메타평가 구성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차적으로 고용영향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적합성(타당

성 및 신뢰성)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메타평가 구성요소(안)를 도출함

에 있어서 전문가적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증에

서 보통(5점 만점에 3.0) 미만의 평점을 받는 평가지표 및 신뢰성 검증에서 Cronbach α 계

수가 0.6 이하인 평가지표는 재검토되고, 나머지 평가지표들로 구성된 메타평가 모형을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확정된 메타평가모형을 고용영향평가제도에 적용하여 메타평가를 실시하였

다. 평가제도와 관련된 고용영향평가센터 인력, 고용노동부 정책결정자, 평가대상 정부부

처 및 사업시행기관, 고용영향평가 연구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또한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 및 파악을 위해 이미 수집된 기

존 보고서 등에 대한 2차자료(secondary data) 분석과 고용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직접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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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환경요소
(Environment)

평가목적의 
타당성

①평가목적의 합리성 여부, ②평가목적의 명확성 여부, ③평가주체의 평가목적 
인식도 ④이해관계자의 관심과 협조 여부

평가제도의 
명확성

①평가의 법적 제도적 근거 유무, ②평가의 법적 제도적 근거의 실효성 여부, 
③평가지침 및 평가편람의 내용적 타당성 여부, ④평가지침 및 평가편람의 배
포 시기의 적절성 여부, ⑤평가관련 이해관계자 및 수요파악의 적절성 여부

평가대상의
합리성

①평가대상 선정기준의 명료성 여부, ②평가 대상사업의 선정결과의 적절성 여
부, ③평가(연구)의 명료성 여부, ④평가(연구) 범위의 명료성 여부

평가투입요소
(Input)

평가인력의
적정성

①평가연구진 선정기준의 유무, ②평가연구진의 질적 전문성 및 경험 여부, ③
평가연구진의 양적 충분성 여부, ④평가연구진 Pool의 충분성 여부

평가예산의
합리성

①평가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 ②예산확보의 제도화 여부, ③평가예산의 안
정적 지원 여부, ④평가자 수당 적정성 여부

평가자료의
충실성

①평가자료의 양적 충분성 여부, ②평가자료의 질적 신뢰성 여부, ③평가자료 
확보의 용이성 여부, ④평가자료의 적기 제공 여부, ⑤기존 평가관련 각종 데
이터(DB)의 보관 및 활용 용이성

평가조직의
적합성

①평가주체와 객체의 명확성 여부, ②평가센터의 평가기능 부합 여부, ③평가
센터의 법적 제도적 근거 여부, ④평가센터의 제도적 독립성 및 중립성 여부, 

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보조 수단으로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의 마련 단계에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의 파악에서 벗

어나 문제의 근본원인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단계에서는 실태조

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심

층조사(FGI)을 실시하여 질적 분석에 주력하였고 참여관찰 경험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메타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은 그 중요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근

거로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Ⅳ.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메타평가 모형 설계

1. 메타평가 구성요소 초안의 적합성 검증

앞에서 기술한 분석틀에 따라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구

성요소 초안을 5개의 평가영역, 16개의 평가항목, 73개의 평가지표로 다음 <표 5>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5>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메타평가 구성요소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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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평가센터 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 유무

평가수행요소
(Process)

평가방법의
적합성

①평가방법의 평가목적 부합 여부, ②평가모형의 적절성 여부, ③사전평가, 중
간평가, 사후평가가 사업특성에 맞게 시행 여부, ④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사
업특성에 맞는지 여부, ⑤평가기준 판단근거의 명확성, ⑥평가자료 수집방법의 
적절성 여부

평가절차의
적정성

①평가수행절차의 적합성 여부, ②평가절차 및 일정 준수 여부, ③평가수행 과
정의 독립성･공정성 여부, ④평가연구진간 평가내용 공유 정도, ⑤평가대상기관
의 평가과정 참여 정도, ⑥고용영향평가 현장실사체계의 적정성 여부

평가시간의
적정성

①평가시간의 충분성, ②평가기간의 적정성, ③평가일정의 적정성, ④평가시기
의 적정성

평가결과요소
(Output)

평가결과 
도출의
적절성

①평가결과의 도출 및 확정 방법의 적정성 여부, ②평가결과 확정 전 평가대상
기관의 의견수렴 여부, ③평가결과 이의신청제도 구비 여부, ④평가결과의 외
부성과평가위원회 검토내용의 적절성 여부

평가결과의 
신뢰성

①평가결과의 평가의뢰자(고용부) 요구 부합성 여부, ②평가결과의 평가의뢰자
(평가대상 부처) 요구 부합성 여부, ③평가대상기관의 평가결과 수용성 정도, 
④개선방안의 제시여부 및 구체성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①평가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여부, ②평가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여부, ③평가
보고서 정보의 수요자 요구 부합 정도, ④평가보고서 정책제안의 적정성 여부, 
⑤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

평가환류요소
(Feedback)

평가결과의 
공개

①평가결과 공개의 제도화 여부, ②평가결과 공개시기의 적절성, ③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수준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환류성

①평가결과 환류시스템의 제도화 여부, ②평가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여
부, ③평가결과 정책반영장치의 적정성, ④평가결과 사후조치 확인제도의 적정
성, ⑤예산편성, 심의, 결산 과정의 연계 여부, ⑥평가결과 정책제언에 따른 개
선조치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확산성

①이해관계자 및 일반대중의 평가결과 관심도, ②이해관계자 및 일반대중의 평
가결과 이해도, ③고용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 ④평가결과 자료에 접
근가능

메타평가의 공통적 구성요소에 충실하게 작성된 이 초안은 다소 복잡하고 체계성이 부

족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초안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통해 

수정 보완 작업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4월 18일부터 4월 26까지 방문조사 및 

인터넷에 의한 이메일조사를 병행하였고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4) 타당성 

검증은 Likert 5점 척도 평정의 평균 점수에 의한 내용타당성 검증을 말하고, 신뢰성 검증

은 각 구성요소별로 Cronbach α 계수 추정 방법에 의한 내적 일관성 검증을 말한다. 표본

추출은 유의추출법(purposive sampling)에 의해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이해가 깊은 전

문가 14명을 추출하였다.5) 

4) 전혀 적합하지 않음 = 1, 적합하지 않음 = 2, 보통 = 3, 적합함 = 4, 매우 적합함 = 5로 계산하였음.

5) 메타평가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할 전문가 그룹은 고용노동부 정책담당자(2명), 고용영향평가센터 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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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평가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한 전문가 그룹은 고용영향평가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

해 설계한 메타평가 구성요소(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정하였다. 

전문가 그룹 대상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73개의 모든 평가지표가 타당성 판단기준으로 

보통(3.0) 이상으로 나타났다.6)

메타평가 구성요소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각 항목의 영역별 내적 일관성 정도를 측정하

였다. Cronbach α 계수 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항목별, 평가영역별 Cronbach 

α 계수는 <표 6>과 같다. 신뢰성 검증 결과 ‘평가결과의 환류성’이 0.937로서 내적일관성

이 가장 높았다. ‘평가자료의 충실성’도 0.934로서 내적일관성이 높았다. 반면, ‘평가목적

의 타당성’은 0.091로서 내적일관성이 가장 낮았다. 또한 ‘평가제도의 명확성’과 ‘평가결

과 도출의 적절성’도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0.426과 0.505로서 내적 일관성이 0.6 이하이

다. 이들 세 가지 평가항목의 경우 평가지표를 다시 구성해야 할 만큼 내적 일관성에 문제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메타평가 구성요소(안)의 다른 평가지표들은 Cronbach α 

계수가 0.6이상이어서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6> 메타평가 구성요소의 Cronbach α 계수 

평가영역 평가항목
Cronbach α 계수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환경요소
(Environment)

평가목적의 타당성 0.091
0.577평가제도의 명확성 0.426

평가대상의 합리성 0.715

평가투입요소
(Input)

평가인력의 적정성 0.614

0.684
평가예산의 합리성 0.687
평가자료의 충실성 0.934
평가조직의 적합성 0.786

평가수행요소
(Process)

평가방법의 적합성 0.828
0.804평가절차의 적정성 0.757

평가시간의 적정성 0.849

평가결과요소
(Output)

평가결과 도출의 적절성 0.505
0.608평가결과의 신뢰성 0.827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0.772

평가환류요소
(Feedback)

평가결과 공개의 적절성 0.750
0.870평가결과의 환류성 0.937

평가결과의 확산성 0.775

력(7명), 고용영향평가 경험 연구진(5명)으로 구성하였다.

6) 개별 평가지표에 대한 적합도 응답 평균값은 최저 3.00에서 최고 4.43이었고, 표준편차는 최저 0.469에서

최고 1.151이었다. 평가지표에 대한 표준편차도 지나치게 높게 나온 경우가 없었기에 평가자 간 인식차이

가 지나치게 큰데서 오는 타당성 저해의 문제도 작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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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평가 구성요소 최종안 도출

메타평가 구성요소 초안에 대한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 α 계수가 낮게 나온 3개 평

가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지표를 재검토하였다. 먼저 ‘평가목적의 타당성’ 항목의 경우 

Cronbach α 계수가 0.6점 이상이 나오도록 평가지표를 조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관심과 협조’와 ‘고용영향평가와 사업성과평가와 차별성’, ‘평가주체의 평가목적 인식도’

의 3개 평가지표를 구성요소에서 제외하고, ‘평가목적의 합리성 여부’, ‘평가목적의 명료

성 여부’의 2개 평가지표로 재구성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니 0.630으로 나타났다. 

‘평가제도의 명확성’ 항목의 경우 ‘평가지침 및 평가편람의 배포시기의 적정성 여부’와 

‘평가관련 이해관계자 및 수요파악의 적절성 여부’의 2개 평가지표를 구성요소에서 제외

하고, ‘평가의 법적 제도적 근거 유무’, ‘법적 제도적 근거의 실효성 여부’, ‘평가지침 및 평

가편람의 내용적 타당성 여부’의 3개 평가지표로 재구성하니 Cronbach α 계수가 0.604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도출의 적절성’ 항목의 경우 ‘평가결과 도출 및 확정방법

의 적정성 여부’의 1개 평가지표를 구성요소에서 제외하고 ‘평가결과 확정전 평가대상기

관 의견수렴 여부’, ‘평가결과 이의신청제도 구비 여부’, ‘평가결과 외부성과평가위원회 

검토내용의 적절성 여부’의 3개 평가지표로 재구성하니 Cronbach α 계수가 0.560으로 나

타났다. 이는 0.6에 다소 미달하는 수치이긴 하나, 평가지표들간의 가능한 모든 조합을 검

토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를 가장 높게 해 주는 평가지표 구성이었다. 

이상의 평가지표 조정 결과에 따라 메타평가 구성요소를 5개 평가영역, 16개 평가항목, 

68개 평가지표로 조정하고, 평가지표 개선의견을 반영하여7) 다음과 같이 메타평가 구성

요소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7) 평가환경요소 영역의 평가대상의 합리성 항목에서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이 분명하면, 평가(연구)대상이 명

료한 게 아닌가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평가대상인지 연구대상인지의 구분할 것에 대한 전문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영향평가 수행시 연구대상이 명료한지’와 ‘고용영향평가 수행시 연구범위가 명료한

지’로 자구를 수정하였다. 또한 평가환류요소 영역의 평가결과의 공개 항목은 전문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

여 ‘평가결과 공개의 적절성’으로 자구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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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환경요소
(Environment)

평가목적의 
타당성

①평가목적의 합리성 여부, ②평가목적의 명확성 여부

평가제도의 
명확성

①평가의 법적 제도적 근거 유무, ②평가의 법적 제도적 근거의 실효성 여부, ③
평가지침 및 평가편람의 내용적 타당성 여부

평가대상의
합리성

①평가대상 선정기준의 명료성 여부, ②평가 대상사업의 선정결과의 적절성 여부, 
③연구대상의 명료성 여부, ④연구범위의 명료성 여부

평가투입요소
(Input)

평가인력의
적정성

①평가연구진 선정기준의 유무, ②평가연구진의 질적 전문성 및 경험 여부, ③평
가연구진의 양적 충분성 여부, ④평가연구진 Pool의 충분성 여부

평가예산의
합리성

①평가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 ②예산확보의 제도화 여부, ③평가예산의 안정적 
지원 여부, ④평가자 수당 적정성 여부

평가자료의
충실성

①평가자료의 양적 충분성 여부, ②평가자료의 질적 신뢰성 여부, ③평가자료 확
보의 용이성 여부, ④평가자료의 적기 제공 여부, ⑤기존 고용영향평가 관련 각종 
데이터(DB)의 보관 및 활용 용이성

평가조직의
적합성

①평가주체와 객체의 명확성 여부, ②평가센터의 평가기능 부합 여부, ③평가센터
의 법적 제도적 근거 여부, ④평가센터의 제도적 독립성 및 중립성 여부, ⑤평가
센터 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 유무

평가수행요소
(Process)

평가방법의
적합성

①평가방법의 평가목적 부합 여부, ②평가모형의 적절성 여부, ③사전평가, 중간평
가, 사후평가가 사업특성에 맞게 시행 여부, ④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사업특성에 
맞는지 여부, ⑤평가기준 판단근거의 명확성, ⑥평가자료 수집방법의 적절성 여부

평가절차의
적정성

①평가수행절차의 적합성 여부, ②평가절차 및 일정 준수 여부, ③평가수행 과정
의 독립성･공정성 여부, ④평가연구진간 평가내용 공유 정도, ⑤평가대상기관의 
평가과정 참여 정도, ⑥고용영향평가 현장실사체계의 적정성 여부

평가시간의
적정성

①평가시간의 충분성 여부, ②평가기간의 적정성 여부, ③평가일정의 적정성 여
부, ④평가시기의 적정성 여부

평가결과요소
(Output)

평가결과 도
출의 적절성

①평가결과 확정 전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수렴 여부, ②평가결과 이의신청제도 구
비 여부, ③평가결과 외부성과평가위원회 검토내용의 적절성 여부

평가결과의 
신뢰성

①평가결과의 평가의뢰자(고용부) 요구 부합성 여부, ②평가결과의 평가의뢰자(평
가대상 부처) 요구 부합성 여부, ③평가대상기관의 평가결과 수용성 정도, ④개선
방안의 제시여부 및 구체성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①평가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여부, ②평가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여부, ③평가보고
서 정보의 수요자 요구 부합 정도, ④평가보고서 정책제안의 적정성 여부, ⑤정책
대안의 실현가능성

평가환류요소
(Feedback)

평가결과 공
개의 적절성

①평가결과 공개의 제도화 여부, ②평가결과 공개시기의 적절성, ③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수준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환류성

①평가결과 환류시스템의 제도화 여부, ②평가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여부, 
③평가결과 정책반영장치의 적정성, ④평가결과 사후조치 확인제도의 적정성, ⑤
예산편성, 심의, 결산 과정의 연계 여부, ⑥평가결과 정책제언에 따른 개선조치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확산성

①이해관계자 및 일반대중의 평가결과 관심도, ②이해관계자 및 일반대중의 평가
결과 이해도, ③고용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 ④평가결과 자료에 접근 가
능 여부

<표 7>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메타평가 구성요소 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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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1.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개요

앞에서 최종 확정된 메타평가 모형을 가지고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

시하였다. 메타평가의 실시 방법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에 의한 양적 분석방법을 주요 수단으로 하고, 2차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 

및 참여관찰 경험을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고용영향평가 연구진(39명), 

고용영향평가센터 인력(10명),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 사업담당자(3명), 평가대상 정부부

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담당자(24명) 등 고용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76명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수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평가지표별로 

Likert 5점 척도법8)을 적용한 구조화된 문항과 평가개선 우선순위를 묻는 개방형 문항을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방식은 방문을 통한 대면조사 및 인터넷을 활용한 e-mail 조사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40%(30명)이었다. 

<표 8> 고용영향평가 메타평가 설문조사 현황

구 분 배 포 회 수

고용영향평가 연구진 39명 13명(33%)

고용영향평가센터 인력 10명 8명(80%)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업무담당자 3명 2명(67%)

평가대상 정부부처 및 지자체 사업담당자 24명 7명(29%)

합 계 76명 30명(40%)

2. 메타평가 결과

1) 평가환경요소 분석

평가환경요소에 대한 설문조사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평가지표가 3.0점 이상

으로 높게 나왔다. 평정 점수가 가장 높은 평가지표는 ‘E1-2. 평가목적의 명확성 여부’로서 

평균 4.10점이었다. 평정 점수가 가장 낮은 평가지표는 ‘E3-1. 평가대상 선정기준의 명료

8) 전혀 그렇지 않다 = 1, 그렇지 않다 = 2, 보통이다 = 3,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5로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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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여부’로서 평균 3.17점이었다. 전체적으로 평가목적의 타당성 항목은 매우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었고, 평가제도의 명확성 항목이 그 다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

대상의 합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표 9> 평가환경요소의 평가지표별 메타평가 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평가환경요
소

(Environmen
t)

평가목적의
타당성

E1-1. 평가목적의 합리성 여부 30 4.07 .640

E1-2. 평가목적의 명확성 여부 30 4.10 .662

평가제도의
명확성

E2-1. 평가의 법적･제도적 근거 유무 30 4.07 .868

E2-2. 평가의 법적･제도적 근거의 실효성 여부 30 3.50 1.009

E2-3. 평가지침 및 평가편람의 내용적 타당성 여부 30 3.57 .679

평가대상의
합리성

E3-1. 평가대상 선정기준의 명료성 여부 30 3.17 .874

E3-2. 평가 대상사업의 선정결과의 적절성 여부 30 3.47 .900

E3-3. 연구대상의 명료성 여부 30 3.73 .785

E3-4. 연구범위의 명료성 여부 30 3.57 .817

평가목적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고용영향평가의 목적이 국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

종 정책과 사업 등이 일자리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해당 정책(사업)의 고

유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정책에 

대한 제언(提言)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윤윤규, 2011). 

평가제도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고용영향평가제도가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정책의 분석･평가)9)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정책의 분석･평가 대상 등), 23조(정책의 분석･평가 대행)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

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영향평가의 평가지침 및 평가편람으로는 ｢경
제･산업정책 및 주요 재정사업의 고용효과 예측 방법론 연구(주무현 외, 2010)｣에 재정지

출형 정부사업, 직접 일자리 창출 및 인건비 보조금 사업, 조세감면형 고용창출사업 등 정

9)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1항). 또
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그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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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유형별 고용효과 추정 및 분석 모형, 정성적 예측방법 적용 방안 등 고용영향평가 방법

론이 설명되어 있고,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2011)｣에는 평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분석･평가항목 및 기준, 고용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고용정

책심의회의 심의, 고용효과예측 모형 등에 대해서 안내되어 있다.

평가대상의 합리성 측면에서 평가대상 선정기준의 명료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수를 받은 것은 사전적･사후적으로 고용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사업의 선정기

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즉,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석･평가를 요청하는 정책’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

의회에서 분석･평가하기로 심의한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고만 정

의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

지 않을 경우 사전적인 고용영향평가가 이루어지 않음을 의미한다(안경애 외, 2011: 

126-127). 반면, 연구대상과 범위의 명료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고용영향평가 총괄담당자, 정책담당자, 예산담당자 등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를 최종 확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평가과제의 

연구대상과 연구범위가 처음부터 명료하게 확정되지는 않는다. 본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처럼 2개의 부처가 소관이었으나 정책 변경으로 사업

이 통폐합될 경우 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서로가 평가대상기관에서 빠지려고 했다. 

이럴 경우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를 최종 확정하고 평가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2) 평가투입요소 분석

평가투입요소는 평가환경요소에 비해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표 10>에서 보는 바

와 같이 ‘I4-2. 평가센터의 평가기능 부합 여부’의 평가지표가 3.77점으로 가장 높았다. 평

가결과 3.0점 이하인 평가지표가 2개 있었는데, ‘I3-1. 평가자료의 양적 충분성 여부’, ‘I3-3. 

평가자료 확보의 용이성 여부’가 각각 2.90점, 2.50점이었다. 전체적으로 평가조직의 합리

성 항목과 평가예산의 합리성 항목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평가자료의 충실성 

항목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모형의 설계 및 적용   281

<표 10> 평가투입요소의 평가지표별 메타평가 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평가투입요소
(Input)

평가인력의
적정성

I1-1. 평가 연구진 선정기준의 유무 30 3.20 .805

I1-2. 평가연구진의 질적 전문성 및 경험 여부 30 3.67 .802

I1-3. 평가연구진의 양적 충분성 여부 30 3.53 .860

I1-4. 평가 연구진 인력풀의 충분성 여부 30 3.13 .973

평가예산의
합리성

I2-1. 평가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 30 3.40 .727

I2-2. 예산 확보의 제도화 여부 30 3.30 .877

I2-3. 평가 예산의 안정적 지원 여부 30 3.50 .861

I2-4. 연구진 수당 적정성 여부 30 3.50 .630

평가자료의
충실성

I3-1. 평가자료의 양적 충분성 여부 30 2.90 .923

I3-2. 평가자료의 질적 신뢰성 여부 30 3.37 .850

I3-3. 평가자료 확보의 용이성 여부 30 2.50 .938

I3-4. 평가자료의 적기 제공 여부 30 3.00 .788

I3-5. 기존 평가 데이터(DB)의 보관 및 활용 용이성 30 3.30 .988

평가조직의
적합성

I4-1. 평가주체와 객체의 명확성 여부 30 3.70 .702

I4-2. 평가센터의 평가기능 부합 여부 30 3.77 .774

I4-3. 평가센터의 법적 제도적 근거 여부 30 3.30 .877

I4-4. 평가센터의 제도적 독립성 및 중립성 여부 30 3.23 .858

I4-5. 평가센터 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 여부 30 3.70 .952

평가인력의 적정성 측면에서 고용영향평가센터(한국고용정보원)는 평가를 수행할 연

구진 선정을 위해 ‘연구사업운영규칙’에 따른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와 국가계약법령

에 따른 기술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전문성, 경력, 연구자 수 등 연구진의 적격성을 검증하

고 있다. 고용영향평가는 다양한 I-O모형, PSM 분석 등 정량적 방법과 실태조사, FGI 등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여 고용 및 일자리 증감을 분석하기에, 연구진 구성은 모형분석 및 

평가, 실태조사 및 분석, 정책효과 분석 등 평가방법론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를 공동연구 

방식으로 적극 활용한다.10) 그러나 고용영향평가 관련 연구인력풀이 아직 충분치 못한 것

이 사실이어서, 실제 외부위탁을 위한 공개입찰이 유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11)

10) 예컨대, 고용영향평가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하여 필요성에 대한 지지기반을 마련한 국토부 소관 4대강

사업,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정책 등 2010년 하반기에 수행한 2개 과제의 평가인력은 노
동분야 전문가들과 해당 경제･산업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공과 연구진 역할이 다양하다.

11)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는 4차까지는 입찰하는 외부연구진이 없었고 5차 입찰에서야 사업단

이 선정되었다. 또한 ‘조세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평가연구’도 2회나 유찰되어 계약체결이 지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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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예산의 합리성 측면에서는 고용영향평가가 고용노동부와 고용영향평가대행기관

인 한국고용정보원과의 2년간 계약에 의한 수탁사업이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시조직

(TF)인 고용대책모니터링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20억원 상당의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013년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고용영향

평가대행기관이 새롭게 지정되게 되어서, 사업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평가자료의 충실성 측면에서 평가자료의 양적 충분성과 평가자료 확보의 용이성 부분

에서 낮은 점수가 나온 이유는 고용영향평가방법론이 I-O분석, 거시계량모형 등 다양한 

실증분석방법론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공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의무규정

이 아닌 재량규정이어서 자료제공에 사실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12) 또한 평가관련 원

시자료(raw data)를 제공하는 기관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특히 평가대상 및 범

위를 정하기 위한 연구진회의 및 관계부처회의에 참여하고 관찰한 결과 정부부처 재정사

업 시행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예산규모 및 사업부문별 상세 예산지출내역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모든 연구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애로사항이었다.13)

평가조직의 적합성 측면에서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관 정책

이고 평가는 이와 독립된 고용영향평가대행기관에서 실시하므로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

와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의 소관부처인 객체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은 고용보험DB 및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DB 등과 같은 전산시스템를 관리하고 있어 

원시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

3) 평가수행요소 분석

평가수행요소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평가지표가 3.0점 이상으로 높게 나

왔다. 평정 점수가 가장 높은 평가지표는 ‘P2-3. 평가수행 과정의 독립성･공정성 여부’로

1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3)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정책｣의 경우 지식경제부의 정책담당자는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하고 고용영향평가 연구진은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연구 초기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1개 기관이 제공하는 원시자료만으로도 고용효과 분석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고용영향평가연구가 한참 진행되었던 중간단계에서야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존재를 알고 추가로

원시자료(raw data)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사업부문별 지원 금액 등 데이터 구조(변수)를 정확하

게 파악하고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처럼 정

부 재정지출 사업의 경우 사업부문별 지원 금액, 상세 예산지출내역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모형의 설계 및 적용   283

서 평균 3.90점이었으며, 평정 점수가 가장 낮은 평가지표는 ‘P3-4. 평가시기의 적정성 여

부’로서 평균 3.20점이었다. 평가방법의 적합성 항목과 평가절차의 적정성 항목은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평가시간의 적정성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표 11> 평가수행요소의 평가지표별 메타평가 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평가수행요소
(Process)

평가방법의
적합성

P1-1. 평가방법의 평가목적 부합 여부 30 3.73 .640

P1-2. 평가모형의 적절성 여부 30 3.77 .626

P1-3. 사전/중간/사후평가가 사업특성에 맞게 시행 여부 30 3.63 .765

P1-4.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사업특성에 맞는지 여부 30 3.60 .724

P1-5. 평가기준 판단근거의 명확성 30 3.50 .777

P1-6. 평가자료 수집방법의 적절성 여부 30 3.47 .860

평가절차의
적정성

P2-1. 평가수행절차의 적합성 여부 30 3.63 .890

P2-2. 평가절차 및 평가일정 준수 여부 30 3.33 .884

P2-3. 평가수행 과정의 독립성･공정성 여부 30 3.90 .759

P2-4. 평가연구진간 평가내용 공유 정도 30 3.47 .860

P2-5. 평가대상기관의 평가과정 참여 정도 30 3.27 .868

P2-6. 고용영향평가 현장실사체계의 적정성 여부 30 3.57 .817

평가시간의
적정성

P3-1. 평가시간의 충분성 여부 30 3.27 .868

P3-2. 평가기간의 적정성 여부 30 3.33 .884

P3-3. 평가단계별 시간안배가 적절한가 30 3.30 .702

P3-4. 평가시기의 적정성 여부 30 3.20 .761

평가방법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고용영향평

가방법이 주요 정부정책이 국민경제와 전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거시경

제모형과 I-O모형과, 직접적 수혜자(기관, 사업체)와 공급망 연계구조(협력자, 협력업체 

등)의 직접･간접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실태조사로 크게 구성되기 때문이다. I-O모형, PSM 

분석 등 정량적 방법을 활용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분석한다. 또한 실태조사, 

FGI 등 정성적 방법을 통해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정책과 고용의 연계성 분석 및 정책

대안을 도출한다. 고용영향평가 과제별 사용된 분석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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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고용영향평가 과제별 분석방법

과 제 명 정량적분석 정성적분석

지역전략
산업진흥

투자 사업비를 산업별로 분류하여 I-O분석하고,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유사한 속성의 사업체
를 고용보험 DB에서 추출하여 참여 기업의 고용
실적과 비교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사업 주관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사업

투자 사업비를 산업별로 분류하여 I-O분석하고,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유사한 속성의 사업체
를 한국기업데이타 및 중기청 DB에서 추출하여 
참여 기업의 고용실적과 비교 

참여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총괄기관
(중소기업청), 주관기관(한국산학연협회), 참
여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사업 담당자를 대
상으로 심층 면접을 수행

외국인투자
유치활성화

정책

이 사업으로 유발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을 산업
별로 분류하여 I-O분석

외투기업 투자유치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조
사하고, 외국인투자지역･자유무역지역･경제
자유구역 등의 투자담당기관 대상으로 심층
면접 수행

지방문화
산업

기반조성

예산지출에 따른 고용효과 I-O분석 및 사업에 참
여한 지역에서 문화산업부문 생산유발로 인해 파
급된 고용효과 분석 병행

문화산업단지 및 지구 입주기업 대상으로 설
문조사, 지역별 문화산업 전문가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수행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정책

정부 예산지출 및 외국인환자유치로 인하여 유발
된 취업자수를 I-O분석으로 추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과 유사한 속성의 미등록 기관의 고
용실적 비교(고용보험 DB 활용)

외국인환자유치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하고, 정책 담당자 및 의사 등 관련 전문
가 심층면접

4대강사업
I-O 모형과 거시경제모형 등 이론적 모형을 활용
하여 4대강사업 관련 정부지출이 전체산업에 파
급되어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 

보다 심층적 고용효과분석을 위해 4대강사업 
직･간접 참여업체 설문조사, 4대강 참여기업
과 전문가 심층조사(FGI)도 병행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정책

I-O모형,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 
PSM(Propensity Score Matching)방법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정책 사업 관련 설비
업체, 제조업체 등 대상 설문조사

산학협력중심
대학 육성

졸업생의 취업실태에 대한 미시효과적 분석으로 
취업률 성과를 분석

육성사업에 선정된 17개 대학 및 학생, 연계 
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전통발효식품
산업 지원정책

I-O 분석 및 PSM(성향점수매칭법) 등 이론적 모
형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체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FGD)

농식품수출확
대

지원정책

CGE모형 및 I-O 분석 등 이론적 모형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체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FGD)

생태하천 
복원사업

I-O 분석을 통하여 직접고용 및 고용유발효과를 
분석

생태하천 복원사업 참여업체 대상 실태조사
와 참여업체, 전문가 대상 FGI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I-O모형, 이중차감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및 처리효과모형(Treatment Effect Model, 
TEM)을 활용하여 분석

정책수혜업체, 전문가그룹 등 대상으로 설문 
및 집단심층면접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I-O 분석, 이중차감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 및 처리효과모형(treatment effect model, 
TEM) 등 이론적 모형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
과를 분석

수혜업체 설문조사, 수혜업체 대표 및 지역 
전문가 대상 FGD

기술닥터
사업

PSM모형,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를 분석

기술닥터사업 참여업체, 기술닥터그룹, 기타 
정책평가 전문가그룹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 및 집단심층면접조사 수행

자료: 고용정책심의회 보고자료(고용노동부, 2010-2011)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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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의 적정성 측면에서 볼 때 고용영향평가 수행절차는 Proposal 회의(착수회의), 기

업체 현장실사, 고용효과 실태조사, 1차 중간점검(고용노동부), 1차 KEIS 점점회의(생략가

능), 2차 중간점검(고용노동부), 2차 KEIS 점검회의(생략가능), 전문가심층조사(FGI), 최종

보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용친화적’ 정책수립 및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기 위해서는 현장의 살아 있는 정책제언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센터는 

2011년에 고용영향평가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및 역량강화 세미나를 51회, 정책수혜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추진 현장 모니터링을 19회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를 대상으

로 집단심층면담조사(FGD)를 총 24회 실시하여 정량적 분석결과를 보완하였다. 

평가시간의 적정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은 2010-11년에 시행된 21개 과

제의 연구기간이 2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4개월 내지 5개월의 단기에 그치고 있는 점

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자가 고용영향평가센터 연구인력들이 고용노동부에 제출

하는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니 평가

대상과제의 특성에 관계없이 연구기간이 모두 단기간이어서 보고서 납품 기일 안에 제출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4) 평가결과요소 분석

평가결과요소는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평가지표가 3.0점 이상으로 높게 나왔

다. 평정 점수가 가장 높은 평가지표는 ‘O3-1. 평가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여부’로서 평균 

4.07점이었고, 평정 점수가 가장 낮은 평가지표는 ‘O1-2. 평가결과 이의신청제도 구비 여부’

로서 평균 3.17점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 평가항목 모두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결과 도출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고용영향평가 확정 전에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평가대상 소

관부처는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요청에 따라 보고서 전체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 등을 제시

한다. 또한, 2011년 및 2012년 고용영향평가사업 위탁계약서 내용상의 성과평가위원회 구

성･운영에 근거하여 고용영향평가사업의 최종보고서에 대해 관련 분야 정책전문가로부

터 고용영향 평가결과와 기존 분석자료를 비교･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고용영향평가 결과

의 수용도를 제고하고 있다.14) 그러나 평가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제도는 확보되

14) 2011년 상반기 8개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위원회는 2012년 2월 14일부터 20일 까지 7일간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과제별 최종보고서에 대해 관련 분야 15명의 전문가로부터 심층적인 평가의견을 서면으로 수

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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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평가결과요소의 평가지표별 메타평가 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평가
결과
요소

(Output)

평가결과 
도출의
적절성

O1-1. 평가결과 확정 전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수렴 여부 30 3.73 .980

O1-2. 평가결과 이의신청제도 구비 여부 29 3.17 .805

O1-3. 평가결과 성과평가위원회 검토내용 적절성 여부 29 3.55 .632

평가
결과의
신뢰성

O2-1. 평가결과가 평가의뢰자(고용부) 요구 부합 여부 30 3.73 .785

O2-2. 평가결과의 평가의뢰자(평가대상 부처)의 요구 부합 
여부

30 3.60 .770

O2-3. 평가대상기관의 평가결과 수용성 정도 29 3.48 .871

O2-4. 개선방안의 제시 여부 및 구체성 29 3.52 .871

평가
보고서의
충실성

O3-1. 평가보고서 구성의 논리성 여부 30 4.07 .828

O3-2. 평가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여부 30 3.80 .887

O3-3. 평가보고서 정보의 수요자 요구 부합 정도 30 3.63 .809

O3-4. 평가보고서 정책제안의 적정성 여부 30 3.50 .777

O3-5. 정책대안의 실현가능성 30 3.47 .730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의 신뢰성 측면과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별 다른 문제제

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평가환류요소 분석

평가환류요소는 5개 평가영역 중 대체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가결과 공개의 적절성’ 항목의 3개 평가지표는 모두 

3.0점 이상으로 높게 나왔으나, ‘평가결과의 환류성’과 ‘평가결과의 확산성’ 항목은 3.0점 

이하가 각각 5개, 2개로 평정되었다. 가장 낮은 평가지표는 ‘F2-5. 예산편성, 심의, 결산 과

정의 연계 여부’로서 2.80점이었다.

평가결과 공개의 적절성 측면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고용영향평가결과는 

관계 부처, 소관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에 송부하여 정책개선 및 재정운용의 자료로 활용

된다. 관계 부처 및 소관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 중 정책제언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 고용영

향평가 결과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보고 된 이후 연구보고서 자체가 고용노동부 및 고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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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평가환류요소의 평가지표별 메타평가 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통계량

N 평균 표준편차

평가환류요소
(Feedback)

평가결과 공개
의 적절성

F1-1. 평가결과 공개의 제도화 여부 30 3.63 .809

F1-2. 평가결과 공개 시기의 적절성 30 3.50 .777

F1-3.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수준의 적절성 30 3.60 .814

평가결과의
환류성

F2-1. 평가결과 환류시스템의 제도화 여부 30 3.13 .819

F2-2. 평가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여부 30 2.90 .803

F2-3. 평가결과 정책반영장치의 적정성 30 2.90 .803

F2-4. 평가결과 사후조치 확인제도의 적정성 29 2.86 .915

F2-5. 예산편성, 심의, 결산 과정의 연계 여부 30 2.80 .887

F2-6. 평가결과 정책제언에 따른 개선조치의 적절성 30 2.93 .691

평가결과의
확산성

F3-1. 이해관계자 및 일반대중의 평가결과 관심도 30 3.13 .776

F3-2. 이해관계자 및 일반대중의 평가결과 이해도 30 2.90 .662

F3-3. 고용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 30 2.97 .718

F3-4. 평가결과 자료에 접근 가능 여부 30 3.03 .850

보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다. 

평가결과의 환류성 측면에서는 평가활용방안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와 관련하여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는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즉, 고용노동부에서 

평가결과를 각 개별사업의 해당부처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

사사업, 환경영향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등에서는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이 법에 규정

되어 있으나,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고용영향평가 결과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규정

되어 있지 않다.

평가결과의 확산성 측면에서는 고용영향평가가 실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처 및 국민

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가 약한 수준이다. 물론 고용영향평가 보고서가 홈페이지

에 공개되고 있므로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외부연구자가 평가결과 자료에 원활하게 접근 

가능하다. 그러나 원시자료 등 분석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

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평가센터의 데이터 관리 실태를 점검해 보니 고용영향평가 

과제가 2010년 7개에서 2011년 19개로 매년 대폭 확대됨에 따라 평가에 활용되는 각종 행

정통계, 조사통계와 분석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어 정보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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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용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고용영향평가의 대상 및 유형이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고용영향평가의 메타평가에 관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영향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문

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평가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개발되어 국내외적으

로 적용되고 있는 메타평가방법을 통해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상의 평가결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지표에 대해서는 전문가심층조사(FGI)를 통해 다

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가환경요소 영역에서는 평가대상의 합리성 항목에서 평가대상 선정기준의 명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 환

경영향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등과 같이 과제 선정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15) 또한,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의 사전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평가과제의 사전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예고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대형 국책사업 및 계속사업의 경우 중장기 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사전예측 가능

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

용영향평가 예고제 등을 도입하게 되면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가 사

업의 계획-집행-평가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장기적인 기획하

에 재정사업의 고용창출효과가 예산의 편성, 승인, 집행, 결산의 전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과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고용효과를 고려할 수 있

도록 복지, R&D, 문화 등 기존에 고용효과 분석이 고려되지 않은 분야로 평가 대상을 확대

해야 한다. 

평가투입요소 영역에서는 평가인력의 적정성 항목에서 평가연구진 Pool의 충분성이 상

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제도

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 평가센터와 공신력 있는 대학연구소 등에서

의 공동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고용영향평가센터는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

해 평가의 질을 높이고 평가자 간의 편차를 줄여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평가가 이루어지도

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평가자료의 충실성 항목이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

15)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단,

사회복지, 보건사업의 경우 5년간의 중기사업계획서 상의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조사대상

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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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았고 센터 연구인력의 애로사항을 직접 관찰해 보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

영향평가대행기관(한국고용정보원)에서 평가관련 자료의 DB를 구축하고 자료제공을 법

적 의무화하는 것을 고용영향평가에 관련된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16) 이를 위해서는 

고용영향평가센터의 내부에 자료 구축 전담 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17)  

평가결과요소 영역에서는 평가결과 도출의 적절성 항목에서 평가결과 이의신청과 관련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영향평가 연구과정

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평가대상 소관부처의 사업담당자가 참가하게 하여 평가에 대한 이

해도를 높이고 평가결과 확정 전에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수렴을 강화하며, 평가결과에 대

한 이의신청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

도록 예산편성 전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평가환류요소 영역에서는 평가결과의 환류성 항목과 평가결과의 확산성 항목이 전반적

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용노동부나 고용영향평가센

터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평가결과의 환류와 개선조치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

적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영향평가결과가 예산편성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에

서 편성지침에 일자리 창출 효과 작성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용영향평가

의 결과가 예산의 편성, 승인, 집행, 결산의 전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의 개선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당부

처로부터 조치계획을 받고 있으나 정책개선에 반영여부의 강제성은 없다. 평가결과를 관

계 부처 및 기획재정부에 송부하여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강제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6) 고용영향평가의 진행과정을 보면, 현재는 개별사업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발

전에 따라 사업간 평가가 가능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하거나 관련 자료의 확보

가 용이해야 한다. 관련 자료는 평가대상 사업에 관련된 자료, 일반적인 거시경제 자료 및 개별기업 자

료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사업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 연구자가 구득하는 자

료의 데이터 원천이 다를 수 있고, 원천적으로 자료 취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17) 특히 기업경영 DB, 고용관련 DB 등은 고용영향평가대행기관에서 개별사업 평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1차적으로 가공 혹은 예측이 필요한 자료(예를 들어, 사전평가에 이용될 수 있는 예측자

료_산업연관표 등)는 평가사업과 별도로 개별연구를 통해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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